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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a preliminary research improving the dwelling quality of apartment house as a kind of multi-family 

hous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present condition on noise level and types including residents' living noise 

in apartment units. The method was field survey consisted of field measurements on equivalent noise level, observation on 

noise type, and interview on residents' respon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verages of indoor noise levels of subject 

houses were measured as 43.9～62.2 dB(A)Leq5min, the average of each house except one was higher than the permissible level, 

45 dB(A). 2) The noise types observed were mostly residents' living noise and classified as 'water hammer', 'living equipment 

noise', 'noise by family', 'hood noise', and 'kitchen noise' in own unit, 'walking and talking noise in stairs and corridors', 

'noise by neighborhood house', 'noise by the upper story' in building, and outdoor noise. 3) The residents show slightly 

non-positive responses at ‘noise by the upper story’, ‘noise by neighborhood house’, 'water hammer', and 'noise by famil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lan for preventing deterioration of the sound environment quality by residents' living noise in own 

unit as well as by neighborhood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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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나라의 일반 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아

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에 과격한 분쟁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까지 두되자, 

2003년 4월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에 ‘바닥충

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량충격음은 50데

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도 2005년 10월 공동주택 

인증기 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  층간 경계바닥 충

격음 차단성능 수 의 배 이 3 에서 4 으로 상향 조

정되었다. 한, 2005년 1월 신설된 「주택성능등  표시

제도」의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소방 등 5

개 성능부문  소음 련 성능범주는 경량충격음, 량충

격음, 화장실소음, 경계소음으로서, 등 의 기 이 되는 

내용은 바닥충격음 벨, 설비방식, 차음성능, 경계벽 구조 

등이다. 

  이와 같은 층간소음  경계소음에 한 법규 제정은 

공동주택의 소음을 구조체의 문제로 근하고 있다. 그런

데, 층간소음  경계소음 등의 구조체를 통해 달되는 

소음 역시 소음의 주체는 거주자이며, 거주자에 의한 생

활소음이 그 근본 원인이 된다는 의 근도 필요하

다고 본다. 한, 거주자의 청각에 향을 미치는 소음

벨에는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포함

한 모든 소음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구조체의 차음성능 

향상에 의한 이웃주거로부터의 소음차단 뿐 아니라, 주거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역시 감시켜야 할 상으

로 생각된다.

  생활소음에 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리

규약의 칙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규정, 아 트 단지별로 리규약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 이외에는 으로 거주자의 상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아직까지 공동주택의 생활소음에 해서

는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어서, 공동주택 단

주거 내부의 생활소음을 포함한 소음 벨은 어느정도인

지, 소음의 종류는 무엇인지, 거주자가 느끼는 소음의 정

도는 어떠한지 그 실태 악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 트 거주자가 느끼는 내부소음 

감을 한 기 연구로서, 거주자의 생활을 포함한 소음

벨  소음종류, 거주자의 소음에 한 주  반응을 

조사하여 실태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2. 내부소음 평가기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실내소음기 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제9조

(2006년 11월 개정, 2008년 1월 1일 시행)에서 실외소음

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 지정된 지역의 경우 세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인 경우는 외를 인정하고 있다. 

  ASHRAE(1995)의 실내소음 권장치에서는, 아 트의 경

우는 33～43 dB(A)를 권장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 두 기 은 생활소음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실내

소음 벨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 직  용하기 무리가 

있으나 거주자에게 주는 향 면에서는 용가능할 것으

로 생각되고, 이 두 기 의 실내소음 기 치가 45 데시벨 

정도로 유사하므로 본 연구측정결과의 평가기 으로 

45dB(A)를 용하 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 트 내부에서 거주자가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음 벨을 측정하고, 소음의 종류를 찰기록

하며, 거주자의 주  반응을 조사하는 장조사를 2007

년 1월 25일～2007년 3월 31에 수행하 다. 

표 1. 장조사의 개요

조사방법 장측정 거주자면

조사 상 아 트 단 주거 20주택
장측정주택의 

거주자(주부) 20명

조사일시
2007년 1월 25일～2007년 3월 31 

주택당 1일

조사내용

․5분간 등가소음 벨 

측정

․소음의 종류 찰 기

록

․기 항목(주택특성, 응답자

특성, 가족수)

․소음에 한 주  반응

(소음이 신경쓰이는정도)

조사도구
분형소음계

(TNI-NLO5, NL-20)
면 지

1. 조사 상

  조사 상선정은 편의 표집으로서, 서울과 청주지역 아

트 단지의 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주택을 소개받아 연

구 조의사가 있는 단 주거 20곳을 상으로 하 으며, 

조사 상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조사내용  방법  

  1) 장측정

  장측정은 거주자의 생활을 수용한 상태에서 주택당 

1일, 오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20분 간격으로 5

분간의 등가소음 벨을 측정하면서 소음의 종류를 찰

ㆍ기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측정공간은 아 트내 

주된 생활공간인 거실로 하고, 측정 치는 거실 앙의 

바닥  1.2m～1.5m 높이로 하 다. 

  2) 거주자면

  거주자면 은 거주자(주부)를 상으로 면 지를 이용

하여 기 항목과 소음에 한 주  반응을 조사하 다.

3. 분석방법

  1) 각 주택별로 소음 벨과 소음의 종류에 한 시간변

동 그래 를 작성하여( . 그림 1) 분석하 으며, 측정치

의 평균과 최 치, 최고치 등의 단순통계를 이용하 다.

  2) 주  반응 조사결과는 단순통계로 처리하 다.

주

택
*

조사

일시

주택특성(완공당시기 ) 응답자(주부)특성
가족

수
완공

시기

난방

방식

외부소음

요인
치

면

(평)
층수 나이 직업＊* 학력

1 2007
0125 1999

지역
난방

- 앙 24 5/15 34 일반사
무직 졸 1

2 2007
0126 1999 - 측부 24 12/12 50 매서

비스직 졸 1

3 2007
0127 1999 - 앙 23 12/15 31 주부 졸 4

4 2007
0129 1999 - 앙 23 13/15 30 주부 졸 5

5 2007
0202 1999 - 앙 32 6/14 38 주부 졸 3

6 2007
0208 2003 - 측부 24 3/15 31 주부 고졸 2

7 2007
0209 1993

앙
난방

- 앙 42 5/14 40 주부 졸 3

8 2007
0214 1993 - 측부 42 4/14 27 문기

술직
학

원졸 3

9 2007
0215 2001

지역
난방

- 앙 30 7/10 45 매서
비스직 고졸 4

10 2007
0216 1999 - 앙 23 2/15 44 주부 고졸 4

11 2007
0226 1993

앙
난방

- 측부 37 11/15 46 주부 졸 4

12 2007
0226 1995 큰도로 측부 32 8/15 44 문기

술직
학

원졸 4

13 2007
0227 1993 - 앙 42 1/14 40 문기

술직
졸 4

14 2007
0227 1995 - 앙 32 6/15 35 주부 졸 4

15 2007
0228 1995 지역

난방 - 앙 32 15/15 43 일반사
무직 고졸 3

16 2007
0307 1995 앙

난방 - 앙 32 13/15 29 주부 졸 3

17 2007
0313 2001

지역
난방

,
학교 앙 34 3/12 31 문기

술직 졸 3

18 2007
0320 2001 - 측부 30 11/12 36 주부 고졸 4

19 2007
0327 1999 앙

난방 - 측부 41 9/15 32 주부 졸 4

20 2007
0331 1990 개별

난방 - 앙 32 1/5 56 주부 고졸 4

* 20주택 모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고, 환기설비는 모두 욕실팬과 주방후드가 

있었고, 20번 주택만 욕실팬 없었다. 평면구성은 면 이 37평 이상인 주택(5주택)

은 모두 LDK+4B이었고, 37평 미만인 주택은 모두 LDK+3B이었다. 

** 한국표 직업분류  직종(노동부)을 기 으로 질문함

표 2. 조사 상의 특성 

Ⅲ. 조사결과  논의

1. 소음 벨 측정결과

  소음 벨 측정결과는 표 3과 같다.

  20개 주택의 소음 벨 평균은 43.9～62.2 dB(A)Leq5min이

었으며 체평균은 53.4dB(A)Leq5min이었다. 평균이 기

(45 dB(A) 이하)을 과한 주택은 19개 주택이었다. 각 

주택별 최 치와 최소치의 차이는 12.1～39.6 dB(A)Leq5min

으로 소음 벨의 변동이 심했는데, 부분의 주택에서 최

소치는 기 이하로서, 찰된 소음의 종류를 보면, 45 

dB(A)이하일 때는 소음이 거의 없거나 조용한 화정도

이므로, 소음 벨의 주된 원인은 생활소음인 것으로 찰



되었다. 평균이 60 dB(A)를 넘는 주택이 5개 주택(25%)

이나 되었고, 최 치가 70 dB(A)를 넘는 주택이 5개 주

택(25%)이나 되어, 거주자 자신들이 발생하는 소음에 의

해 자신들이 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60～

70 dB(A)는 소란한 소음수 으로서, 원하지 않는 음으로 

지각되어 방해를 느끼고 신경질 반응이 유발될 수 있는 

수 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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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번 주택의 소음 벨  소음종류

표 3. 소음 벨 측정결과

▨ 기 (45dB(A) 이하) 부 합

주
택

소음 벨
(dBALeq5min)

주
택

소음 벨
(dBALeq5min)

주
택

소음 벨
(dBALeq5min)

AVG

1

49.2 

8

51.7 

15

48.1 

MIN 37.1 42.3 37.1 

MAX 54.3 60.7 56.2 

AVG

2

52.4 

9

46.6 

16

62.2 

MIN 39.9 37.1 50.6 

MAX 63.5 56.8 72.8 

AVG

3

61.0 

10

48.4 

17

43.9 

MIN 55.1 40.1 37.4 

MAX 67.3 59.0 52.7 

AVG

4

59.8 

11

48.6 

18

52.8 

MIN 47.3 43.1 43.2 

MAX 76.6 56.5 64.8 

AVG

5

54.0 

12

51.3 

19

56.0 

MIN 39.2 39.9 41.1 

MAX 73.2 60.7 80.7 

AVG

6

59.9 

13

59.9 

20

57.9 

MIN 50.5 53.8 49.2 

MAX 79.9 65.9 66.5 

AVG

7

52.1 

14

51.7 
Tot
al

53.4 

MIN 44.1 40.7 37.1 

MAX 66.0 63.2 80.7 

2. 소음의 종류 찰결과

  찰된 소음의 종류를 실내소음기 인 45 dB(A)를 

1) 윤정숙(2002). 주거환경학. 문운당. p.276.

과할 때의 소음에 해, 소음이 발생된 치별, 원인별로 

구분하여 표 4와 같이 정리하 다. 단 주거내 소음으로 

배수 설비 소음, 생활기기 소음, 가족이 발생하는 소음, 

환기설비소음, 가사작업 소리가 있었으며 건물내부소음으

로는 계단․복도 소리, 이웃집 소리, 윗집 소리가 있었다. 

건물외부소음으로는 외부크 인 소리, 이삿짐 옮기는 소

리만이 찰되었다.

  소음의 종류는 측정주택에서 찰 기록한 것이므로, 측

정주택 외부에서 발생한 소음이라도 측정주택 거주자에

게 소음으로 들리는 즉, 소음 벨에 포함되는 종류를 의

미한다. 조사결과, 창을 닫고 생활하는 겨울철에는 주거 

내부에서 들리는 소음의 종류로 계단이나 이웃집을 포함

한 건물내부소음이나, 건물외부소음보다는 자신의 주거내

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훨씬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모든 소음이 거의 모두 생활에 의한 소음임을 알 수 

있다. 

소음발생원 소음의 종류

단

주거

내 

소음

배수설

비소음
화장실 사용, 부엌물 사용, 변기 물내리는 소리

생활기기 

소음

TV소리, 라디오소리, 오디오소리, 세탁기소리, 

드릴소리, 화벨소리, 인종소리, 드라이기 소

리, 컴퓨터 소리, 인터폰소리, 리사무소안내방

송, 청소기소리, 측정기기소리, 시계소리, 가스

지 화소리

가족이 

발생하는 

소음

아이들 떠드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화통화, 방문개폐소리, 망치질 소리(못질 소

리), 기침소리, 집안 정리소리, 수업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테이  뜯는 소리, 서랍장 개

폐소리, 물 끓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 기침소리, 

종이 는 소리, 발자국소리, 비닐 지소리(과자

지 포함), 샤워소리, 웃음소리, 화소리, 음식

조리

환기설비 

소음
주방후드 소리

가사작업 

소리
그릇정리소리, 설거지소리

건물

내부 

소음

계단․복

도 소리
계단에서의 화소리, 층계 발자국소리

이웃집 

소리

이웃집 공사소리, 앞집  닫히는 소리, 못질

소리

윗집 

소리
피아노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윗층 소리

건물외부소음 외부 크 인 소리, 이삿짐 이동소리

표 4. 소음의 종류 찰결과

3. 소음에 한 주  반응 결과

  소음종류별로 신경쓰이는 정도에 해 질문한 결과(표 

5), 건물밖 소음은 ‘거의 신경쓰이지 않음’이 7명(35%)으

로  가장 높았으며, 건물내 소음에서는 계단․복도에서의 

소리와 이웃집 소리, 윗집소리 모두 ‘약간 신경쓰임’에 가

장 많이 응답하 다.

  단 주거내 소음으로 배수설비소음은 ‘거의 신경쓰이

지 않음’이 5명(25%), 냉난방설비소음은 ‘신경쓰이지 않

음’이 7명(35%), 기기소음은 ‘거의 신경쓰이지 않음’과 ‘신

경쓰이지 않음’이 각각 7명(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가족이 발생하는 소음과 환기설비소음은 ‘약간신경쓰



임’이 8명(40%), 가사작업소리는 ‘거의 신경쓰이지 않음’

과 ‘신경쓰이지 않음’이 각각 7명(35%)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소음이 신경쓰이는 정도의 반응 평균은 소음종류별

로 3.1～4.1로 ‘약간 신경쓰임’(3)과 ‘거의 신경쓰이지 않

음’(4)의 간 정도 으나, ‘이웃집소리’, ‘윗집소리’, ‘ 배

수설비소음’, ‘가족이 발생하는 소음’에 한 반응 평균은  

‘약간 신경쓰임’에 가까웠다.

  이는 소음종류 찰결과와 마찬가지 결과로서, 건물외

부보다 건물 내의 이웃집, 윗집, 단 주거내 생활에 의한 

소음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신경쓰이는 정도

소음종류

①많이
신경
쓰임

②신경
쓰임

③약간
신경
쓰임

④거의
신경
쓰이지
않음

⑤신경
쓰이지
않음 계

(명)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구분 체

건물밖소음 2 10 3 15 3 15 7 35 5 25 20 3.5 3.5

건물
내
소음

계단, 
복도에서의 

소리
0 0 2 10 7 35 6 30 5 25 20 3.7

3.4
이웃집 소리 2 10 3 15 7 35 4 20 4 20 20 3.3 

윗집 소리 4 20 1 5 8 40 3 15 4 20 20 3.1 

단
주거
내
소음

배수설비 
소음

2 10 4 20 5 25 5 25 4 20 20 3.3 

3.6

냉난방설비 
소음

1 5 2 10 4 20 6 30 7 35 20 3.8 

기기 소음 0 0 0 0 6 30 7 35 7 35 20 4.1 

가족이 
발생하는 
소음

1 5 3 15 8 40 3 15 5 25 20 3.4 

환기설비 
소음  

1 5 2 10 8 40 4 20 5 25 20 3.5 

가사작업소
리

0 0 4 20 2 10 7 35 7 35 20 3.9 

표 5. 소음종류별 소음이 신경쓰이는 정도                  
■: 최 빈도

Ⅳ. 결론

  본 연구는 아 트 거주자가 느끼는 내부소음 감을 

한 기 연구로서, 거주자의 생활을 포함한 소음 벨  

소음종류, 거주자의 소음에 한 주  반응을 조사하여 

실태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아 트 단 주거 

20곳에서 장조사를 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 트의 내부 생활소음 벨 측정결과, 주택별 평균

은 43.9～62.2 dB(A)Leq5min( 체평균 53.4dB(A)Leq5min)이며, 

평균이 실내소음기 (45 dB(A) 이하)을 과한 주택은 

19개 주택이었다. 평균이 60 dB(A)를 넘는 주택이 5개 

주택(25%), 최 치가 70 dB(A)를 넘는 주택이 5개 주택

(25%)으로 생활소음을 포함한 소음 벨은 매우 높은 상

태로 나타났다.

  2) 측정시 찰된 소음의 종류를 구분 정리하면, 단

주거내 소음으로 배수 설비 소음, 생활기기 소음, 가족

이 발생하는 소음, 환기설비소음, 가사작업 소리가 있었

으며, 건물내부소음으로는 계단․복도 소리, 이웃집 소리, 

윗집 소리가 있었으며, 건물외부소음으로는 외부크 인 

소리, 이삿짐 옮기는 소리가 있었다. 즉, 창을 닫고 생활

하는 겨울철에는 주거내부에서 들리는 소음의 종류로 건

물내부소음, 건물외부소음보다는 자신의 주거내에서 발생

되는 소음이 훨씬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모든 소

음이 거의 모두 생활에 의한 소음임을 알 수 있었다.

  3) 소음에 한 주  반응 조사결과, 윗집과 이웃집

소리, 배수설비소음, 가족이 발생하는 소음에 해 부

정 으로 응답하 다. 

  따라서, 아 트 내부소음은 부분 생활소음이 주된 소

음의 종류이며, 그 소음수 은 실내소음기 을 부분 

과하는 정도로서 주  반응에서도 약간 신경쓰이는 정

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활소음 감을 

해서는 행 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체의 차

음성능 이외에, 거주자의 생활 리 측면에서의 근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단 주거내 소음 감을 해 본 

조사결과 나타난 소음의 종류에 따른 감방안을 도입하

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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